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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attempt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herbal medicine and the prohibited substances issued by the inves-

tigation of anti-doping and propose the rational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prohibited herbal medcine.

Methods and Results

The validity of 10 herbal medicines listed on anti-dopping which have been suspected of the possibility for the inclusion of the 

banned elements were reviewed. Of these, 4(Moschus berezovskii Flerove, Liriope platyphylla, Rehmanniae Radix Crudus, and 

Cistanche deserticola), 2(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and Citrus aurantium L.), 1(Chinemys reevesii Gray), 1(Hominis Placenta), 

1(Chelidonium majus L.), and 1(Pinellia ternata Breitenbach) were suspected of the inclusion of glycerol, synephrine, steroid, cor-

tisone, codeine, and ephedrine, respectively. We found that 22 herbal medicines were not listed on the Korean Phamacopeia of 

Crude Drug and the distribution of 17 ones were forbidden, and compared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prohibited herbal medi-

cine in Korea with these in China, Japan, and Taiwan.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this study is likely to be the basi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curate term for herbal medicines related to 

doping and the safety for ones by the scientif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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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핑(dopping)의 유래는 18세기 경 남아프리카 

부족이 의식에서 사용한 음료 중 흥분 효과가 있는 

것을 '도프(dop)'라고 한 것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하지만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 출

전했던 선수들이 경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재

를 복용하고, 로마시대 검투사들이나 중세시대 

기사들도 피로나 부상을 극복하고 전투에 임하기 

위해 경기력 향상 물질의 도움을 받은 기록을 볼 때 

도핑의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2,3).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덴마크 사이클선수

가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사용에 대해서 

스포츠 정신과 선수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

다4). 현대에 이르러 도핑은 약물 복용 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하

고 있으며5), 불공정성, 선수 건강에 유해 가능성, 

부당한 강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의 선례, 스포츠의 자연성 훼손 등의 이유

로 금지되고 있다6).

도핑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반

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는 

매년 9월에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발표하고 금

지약물표준을 작성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

이 발생하도록 한다7). 도핑에 대한 규제는 약물뿐

만 아니라 건강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도 이루어지고 있으며8), 최근에는 동서양을 막론

하고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천연물을 이용

한 제품들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9). 우리 나라도 

2007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설립된 이후 도핑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도핑에 따른 제재와 운영 및 관리를 담당

하면서, 한약을 포함한 도핑에 관련된 약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5).

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천연의 동식물을 이용

한 치료요법이나 건강요법이 발달하여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제도

화되어 있어서 일반인10)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천

연의 동식물이 바탕이 되는 한약이 치료 및 건강관

리의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9,11).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공되는 한약은 한

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으로, 식품에 대한 도핑자

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수나 지도자가 

생각하는 한약의 개념에는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이외에 식품처럼 먹는 한약, 즉 처방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건강식품 및 보충제도 포함되어 있기에 

한약에 대한 도핑안전성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진은 모호했던 한약과 식품

을 구분하여 한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핑

과 관련된 한약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한다. 

Ⅱ. 본론

1. 2015년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약재 

도핑정보 

현재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2013년 한약재 성분 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약도핑에 대한 정보가 게

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자료조

사를 바탕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한약재의 최신 연

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1) 사향,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의 은폐제(Masking 

agent) 성분인 글리세롤(glycerol)

글리세롤은 동-식물에 분포하는 지방(글리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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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방산이 1:3비율로 존재)의 구성성분으로 단

맛을 가져 식품 감미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재이

다. 생필품인 치약이나 구강세정제에도 글리세롤

이 첨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글리세롤이 주사제로 

일정 용량이상 정맥투여되면 은폐제로 이용될 수 

있다. 2015년 현재 WADA(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글리세롤은 주사제로 사용될 때 S5 항목의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로 규정하고 있다7). 만약 경구 섭취

로 글리세롤이 도핑에서 문제가 되려면 체중 1kg

당 1.2g의 글리세롤을 복용해야 하며11) , 한약재 섭

취를 통해 한 번에 성인기준(60kg)의 72g 글리세롤

을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Table 1 은 사향

(Moschus; Moschus berezovskii Flerove), 맥문동

(Liriopis Tuber; Liriope platyphylla), 생지황

(Rehmanniae Radix Crudus), 육종용(Cistanchis 

Herba; Cistanche deserticola)에 함유된 글리세롤의 

양과 글리세롤 72g에 해당하는 한약재의 무게 그

리고 이 수치가 각 약재 일일최대복용량의 몇 배수

에 해당되는 양인지 계산한 것이다. 사향의 글리세

롤 함량13)은 사향의 지방산 5.16%를 기준으로 글

리세롤 함량을 1.7%로 산정하였으며, 맥문동은 조

지방 최대 함유량 0.0009%를 기준으로 글리세롤 

함량을 0.000225%로 산정하였다14). 생지황은 분

말의 조지방 1.3%를 기준으로 글리세롤 함량을 

0.325%로 하되, 생지황 분말의 수분함량 3.8%를 

원 생지황 수분함량 90%의 1/24로 보아 산정하였

으며15), 육종용은 조지방 3.05%를 기준으로 글리

세롤 함량을 0.76%로 산정하였다16). Table 1에서처

럼 사향과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에 미량 포함된 

글리세롤은 도핑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

향,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을 은폐제로 의심할 근

거가 없다고 보여진다.

2) 지실, 지각의 시네프린(synephrine)

지실(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지각(Citrus 

aurantium L.)의 일일복용량은 3~9g이다17). 시네프

린은 지실에 0.45%, 지각에 0.1% 함유되어 있다. 

약재를 물로 전탕 시에 유효성분의 50~70%가 추

출된다. 전탕시 100% 추출 조건을 가정한다고 하

면 하루 3~10g의 지실과 지각을 복용할 경우, 지실

은 13~45mg, 지각은 4~13mg에 해당하는 시네프린

(synephrine)을 복용하게 된다18). 이를 시네프린

(synephrine)이 포함된 오렌지및 감귤주스의 시네

프린(synephrine)의 함량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 

시판 오렌지 및 감귤 주스를 분석한 결과, 시네프린

(synephrine) 함량이 14.61-120.39mg/kg으로 분석

되었으며, 우리나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오렌지 

및 감귤 주스는 자연에서 유래되는 허용 범위내의 

함량을 나타내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19). 통상 오

렌지 및 감귤 주스는 하루 250ml~500ml를 섭취한

다. 최대 500ml를 섭취할 경우에 약 60mg에 해당하

는 시네프린(synephrine)을 섭취하게 되며, 이는 지

실과 지각에 포함된 시네프린(synephrine)의 일일 

최대섭취량 45mg과 비교시 35% 높은 수치이다. 

Table 1. 글리세롤 함유로 도핑관련 물질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한약재

한약재 글리세롤 함량(%)
일일복용량(g)

(중국약전)

글리세롤 72g에 

해당하는 한약(g)
일일최대복용량 배수

사향 1.7 0.03~0.1 4,235 42,350배

맥문동 0.000225 6~12 320,000,000 26,66,6667배

생지황 0.014 12~30 5,142,857 171,428배

육종용 0.76 6~9 9,474 1,05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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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및 감귤 주스와 달리 지실과 지각은 치료제

로 쓰이는 한약재로 장(synephrine)기간 복용하는 

한약이 아니므로 실제 복용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시네프린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해당 약물로서 지실과 지각이 들어간 한약이 도핑

에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국내외의 관련 증거도 

없다. 따라서 지실과 지각은 도핑제로 의심할 

근거가 없다.

3) 귀판의 스테로이드(steroid)

귀판(Chinemys reevesii Gray)에는 동-식물에 널

리 존재하는 천연스테로이드 성분인 (+)-4-choles-

ten-3-one, cholesterol miristate, sterol이 들어있다
20). 이는 도핑에서 금지하는 동화작용제나 부신피

질호르몬 같은 스테로이드(steroid) 성분이 아니다. 

동-식물에 존재하는 천연스테로이드는 강력한 부

작용을 가진 합성스테로이드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며, 대체로 우리 몸에 유익한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따라서 귀판이 도핑제

로 의심할 근거가 없다. 

4) 자하거의 코티손(cortisone)

국내에서 쓰이는 라이넥과 멜스몬 자하거 제제

에는 코티손(cortisone)이 없다. 또한 KADA(한국

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에서 라이넥은 금

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6). 즉, 코티손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국제공인검사기

관에서 멜스몬에는 호르몬성분이 함유되지 않다

고 한다. 더구나 현재 한약공정서에는 자하거

(Hominis Placenta)가 수재되어 있지 않다. 즉, 한의

사는 의약품인 자하거제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

다. 따라서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관련 보고서 항목에서 자하거를 따로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 근거에 따라 자하거는 도핑 우

려 한약재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KADA(한국도핑

방지위원회)는 현재 사용되는 자하거 제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백굴채의 코데인(codeine)

중화본초, 중약대사전, 중약학교과서의 자료조

사 결과, 백굴채( Chelidonium majus L.)는 양귀비

과식물이지만 성분에 코데인이 함유되어 있음을 

찾을 수 없었다21).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

지약물 검색에서도 백굴채 및 백굴채함유제제가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반하의 에페드린(ephedrine)

반하(Pinellia ternata Breitenbach)에 에페드린

(ephedrine)은 극미량 들어있다. 최근 중국의 연구

에 의하면, 5차례의 반복측정 결과 반하의 에페드

린(ephedrine)이 평균 1.65㎍/g함유되어 있다고 하

였다22). 이 수치는 0.00165mg으로 반하 일일복용

량 3~9g의 최대치17)를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0.01485mg에 불과하다. 이는 WADA(세계반도핑

기구)의 에페드린(ephedrine) 기준인 뇨민감특이

도(urinary cutoff value) 10㎍/ml를 넘을 수 없는 수

치이다. 연구에 의하면 12mg의 에페드린

(ephedrine) 복용시 2/3의 검체가 뇨민감특이도

(urinary cutoff value) 10㎍/ml를 넘었다고 한다23). 

반하 9g에 함유된 0.01485mg의 에페드린

(ephedrine)은 1일 복용량 90mg의 1/6,060로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며, 도핑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또한 반하는 오용될 경

우에 간독성과 위장독성을 나타내므로 임상에서 

많은 양의 반하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반하후박탕, 반하사심탕 등 반하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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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반하를 도핑에

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2. 2014년까지 한약관련 도핑자료의 재검토

이24)의 논문이후 거기에 언급되었던 고우난낭

(Bull Scrotum), 고정다(Leaf of Chinese Holly）구

골수피(Chinese holly bark, 구골엽(Ilicis Cornuta 

Folium), 다수근(Tea Root), 다엽(Tea Leaf), 마전자

(호미카, Strychni Semen) 마황[초마황(Ephedra sin-

ica Stapf.), 중마황(Ephedra intermedia Schrenk et 

Mey) 목적마황(Ephedra equisetina Bunge)], 마황근

(Ephedrae Radix), 반하(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백약자(Stephaniae Cepharanthae Radix), 백굴채

(Chelidonium majus L.), 심엽황화염(Sidae cordifo-

liae Herba), 아편(opium), 앵속(Papaveris Fructus), 

앵속각(Pericarpium Papaveris), 여송과(보두, 

Strychni Ignatii Semen), 여춘화과실(Fructus 

Papaveris Rhoeadis), 오동자(Firmianae Semen), 우

신(Ox kidney, 인뇨(Human urine), 자하거(Hominis 

Placenta)가 도핑관련 한약재로 현재까지 언급되어

왔다. 그밖에도 해구신(Otariae Testi Et Penis), 마인

(Cannabis Semen)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들을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한약공정서 미수

재품 한약(아편 · 백약자 등), 한약공정서 수재품 

한약이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

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로 인해 유통이 금지된 

한약(해구신), 그리고 카페인(caffeine)함유로 도핑

과 무관한 한약(고정다 · 다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2 는 한약공정서 미수재품인 식품 및 유통

금지 한약에 대한 기존 자료에 대한 최근 자료이다. 

마황과 백굴채, 반하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언

급하였다. 이중 마황을 초마황, 중마황, 목적마황

으로 나누고 있으나, 모두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이

므로 마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임상에서 

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황의 뿌리인 마황근에는 에페드린(ephedrine)이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따

르면, 야생마황과 재배마황의 뿌리에 함유된 에페

드린(ephedrine) 함량은 각 0.00057%와 0.0017%를 

나타내었다. 이는 줄기부분의 1/965와 1/153에 불

과하였다. 만약 하루 10g의 마황근을 사용한다 하

더라도 여기에 함유된 에페드린(ephedrine)의 함

량은 각 0.0000057mg과 0.000017mg에 해당될 뿐

이다25). 반하의 에페드린(ephedrine)과 마찬가지

Table 2. 한약공정서 미수재품

한약공정서 미수재품

-유통금지 한약, 

-한약으로 오인하고 복용할 수 있는 식품

주의사항

자하거(인태반), 인뇨
인체유래 물질은 거래 및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섭취량에 따

라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음.

아편, 백약자, 앵속, 앵속각,여춘화과실 마약류로 유통 금지되어 있음.

우신, 소의 정낭(고우난낭), 물개 및 하프물범의 수

컷의 생식기(해구신)
섭취량에 따라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있음.

심엽황화염 에페드린 함유

구골수피, 구골엽,

고정다, 오동자, 다수근, 다엽
Caffeine 함유로 현재는 도핑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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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황근에 함유된 극미량의 에페드린

(ephedrine) 함량으로는 도핑에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마황근은 땀을 그치게 하고, 혈압을 내리게 

하므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마황과는 적응증

이 다르다. 따라서 마황근을 도핑 금지약물로 선정

할 이유가 없다.

3.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 대만, 한국의 도핑

관련 한약금지약물 검토및 비교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도핑관련 금지약물은 

아래와 같다(Table 3).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

리나라의 KADA의 목록 선정이 과학적인 근거 없

이 과다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중국

2008년 중국식약처(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에서 도핑 금지약물 중성약 목록을 발표하였다. 중국

은 한약에 양약을 섞은 중서약복방제제를 많이 사용

한다. 금지약물에 clenbuterol, hydrochlorothiazide, 

ephedrine, strychnine, morphine, dextran, 사향 등 7 

종의 성분이 포함된 1,231여종의 제제를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한약재 포함 성분으로는 마황의 ephe-

drine, 마전자, 여송과(보두)의 strychnine, 앵속각의 

morphine 이 들어간 제제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중

국 도핑방지위원회(CHNIADA) 홈페이지에서는 

금지한약 목록을 게시하고 있지 않다26). 홍콩 도핑

방지위원회(HKADC) 홈페이지에도 금지한약을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자료집에서는 중국

과 같이 마황, 마전자, 앵속각, 사향(인공사향)이 들

어간 제제를 금지약물로 정하고 있다27). 이처럼 중

국과 홍콩은 맥문동, 생지황, 육종용, 자하거, 반하, 

백굴채, 지실, 지각, 귀판을 금지약물 혹은 금지

약물을 미량 함유한 한약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28).

Table 3. 동양 4개국의 도핑 한약금지약물 비교표

국가 금지약물

중

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마황, 마전자, 앵속각, 사향(인공사향)

CHNIADA(중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금지한약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HKADC(香港運動禁藥委員會)
홈페이지에 금지한약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자료집에 

마황, 마전자, 앵속각, 사향(인공사향)을 금지약물로 수록함.

일

본

JADA(일본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금지한약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일본체육협회 마황, 마전자, 녹용(IGF-1)

대

만 
中華五會運動禁藥管制(CTOC) 마황

한

국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여송과)

나. 도핑금지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반하, 백굴채, 맥문동

사향, 생지황, 육종용, 

지각, 지실, 귀판

다.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
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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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경우 JADA(일본도핑방지위원회)에 홈

페이지에 따로 한약 금지약물 목록을 게시하지 않

고 있다. 과거에는 마황, 마전자, 마인 3종을 올렸

던 적이 있었으나,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

용이 없다. JADA(일본도핑방지위원회)의 반도핑 

교육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29). 이는 주로 제품

화된 한약을 사용하는 일본 한방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체육협회가 발

간한 ‘도핑콘트롤(ドーピングコントロール)’ 자

료집에는 ‘마황, 마전자，녹용(IGF-1)’ 3종 한약의 

복용에 주의하라고 언급하고 있다30). 녹용에는 

IGF-1이 4~8㎍/g수준으로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녹용의 복용으로 IGF-1 상승이 관찰된 사례는 없

었다31).

3) 대만 

대만의 中華五會運動禁藥管制(CTOC, Chinese 

Taipei Olympic Committee)에서는 마황 한가지를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32).

4.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도핑관련 한약 주의 사항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도핑관련 한약 사용에 있

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4).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과 식품의 

개념에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스포츠현장에

서 선수나 지도자가 한약과 식품 그리고 건강보조

Table 4.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도핑관련 한약 주의 사항

종류 경기기간중 경기기간외 비고

마황 금지 허용

- L-ephedrine 1~2% 함유, 24mg tid 복용시 48시간 이내 urine으로 배출됨.

- 상시금지약물이 아니므로 단기간 복용시 3~4일, 장기간 복용시 6~7일

의 휴지기를 가지면 충분함.

※ Urinary cutoff value ; ephedrine 10㎍/ml, pseudoephedrine ; 150㎍

/ml

-> 갈근탕, 소청룡탕 등의 소량, 단기간 복용 가능의 근거

마인 금지 허용

- 종에 따라 다양한 cannabinol 함유량을 가짐. 

- Cannabinol은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김.

- 일본은 도핑 금지한약에서 제외됨.

- 주로 마자인환에 변비약으로 쓰임. 다른 성분의 변비약 사용 권장함.

호미카

(마전자)
금지 허용

- Strychnine의 독성이 강하므로 한의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음. 수입량 

미미함. 

- Strychnine은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김.

- 호미카엑기스를 포함한 제제는 경기기간중/외 금지약물이 아님.

보두 금지 허용

- Strychnine 독성이 강하므로 한의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음. 수입량 

미미함. 

- Strychnine은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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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실정이

다. 그리고 기존의 한약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 대만의 도핑관

련 규정의 검토해 보았을 때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한약’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강원이나 제품의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한약’

은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처방한약’과 

다르다. 식품한약의 복용은 도핑에 대한 안전을 담

보할 수 없고, 선수나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반면에 한의사에 의해 조제되는 한약은 국가의 한

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로 처방된 ‘처방한약’에 

해당된다. 이러한 ‘처방한약’은 도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에게 

처방된 ‘처방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한약공정서 미수재품 

1) 종류 - 식품, 유통금지한약.

2) 식품과 유통금지한약은 KADA의 약물정보

검색에 복용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3) 식품은 도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

인 관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더욱 조심해야한다.

4) 한약공정서 미수재품은 한약으로 오인하고 

복용할 수 있으나 국내 한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것

이다. 

3.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약 도핑 관련 내용. 

2015년 KADA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약 도핑관

련 보고서 내용은 마황의 ephedrine, 마인의 canna-

binol, 호미카(마전자) 및 보두(여송과)의 strych-

nine을 제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반하, 백굴

채, 맥문동, 사향, 생지황, 육종용, 지각, 지실, 귀판

과 자하거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

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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